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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교육 로그램 운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충남형 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공무원, 간지원조직, 주민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충남형 공동체 가치 확산

  ○ 사업    치 : 도내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31,000천원【 기정액: 45,000천원 + 감: 14,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워크  개최 등 집행사유 감소

  ○ 사   업   량 : 1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도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정책과 변화 등을 통합 인지할 수 있는 교육 실시

    - 공무원(도  시‧군) 상 : 공동체 정책흐름  융복합 필요성 등 교육

    - 간지원조직(도  시‧군) 상 : 역별 공동체 정책 학습  조직원 역량강화 교육

    - 공동체 사업에 한 마을특성 맞춤형 컨설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7조, 8조, 9조

     ※ 역 과제 ⑦ 사회통합을 한 충남형 공동체 육성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 4,000천원(2,000천원×2회)

 ○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통합 워크숍(공무원,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등) : 5,000천원

  - 공동체별 사전 멘토 및 컨설팅 진행  등 : 20,000천원(300천원×2회×1명×30개)

  - 강사비 교재인쇄비, 다과비 등 : 2,000천원

총사업비 31,000천원(도비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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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 추경(B) 증감(B-A)

계 31,000 - 45,000 31,000 △14,000 - 계속

국  비

도  비 31,000 45,000 31,000 △14,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 44,984 16 9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김영관

(행) 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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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성교육 사업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충남 인성교육 사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학생, 청소년, 일반인 등 올바른 인성  가치  정립을 한 교육사업 지원

  ○ 사업    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58,200천원【 기정액: 62,700천원 + 감: 4,500천원 】

                   ※ 감액 사유 : 인성교육 사업비 시·군 교부 잔액

  ○ 사   업   량 : 12개 시‧군(계룡시, 당진시, 산군 3개시·군 지원단체 부족)

  ○ 사업시행방법 : 시·군 공모사업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민간공모

  ○ 사업    내용 : , 효, 정직, 배려, 소통 등 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 으로 세미나, 강연, 장견학 등 교육 로그램 운

  ○ 지원    근거 : 인성교육법 제11조,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한 조례 제8조

인성교육법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

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의한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시군명 총 사업비 시군명 총 사업비 시군명 총 사업비 시군명 총 사업비

총 계 194,000

천안시 20,000 서산시 10,000 금산군 6,000 홍성군 50,000

공주시 25,000 논산시 6,000 부여군 27,000 예산군 -

보령시 9,000 계룡시 - 서천군 15,000 태안군 7,000

아산시 13,000 당진시 - 청양군 6,000

▣ 충남 인성교육 사업 지원(시·군 공모사업)

 ○ 2020년 충남 인성교육 지원 시·군별 지원내역

총사업비 194,000천원(도비 58,200, 시군비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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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94,000 - 209,000 194,000 △15,000 - 계속

국  비

도  비 58,200 62,700 58,200 △4,500

시군비 135,800 146,300 135,800 △10,5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8,650 56,336 2,314 9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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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통 계 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개요

  ○ 사업    목  :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여 유공이 있으나 경제  사정이 곤란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 을 지 하여 원활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함

  ○ 사업    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102,600천원【 기정액: 126,600천원 + 감: 24,000천원 】

                  ※ 감액 사유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  사업비 시·군 교부 잔액

  ○ 사   업   량 : 18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경제  사정이 곤란한 15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  지원

  ○ 지원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 충청남도 새마을장학  지  조례 제3조 제1항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함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시군명 도비 시군명 도비 시군명 도비 시군명 도비

총 계  205,200

천안시 61,100 서산시 15,600 금산군 8,900 홍성군 10,400

공주시 10,400 논산시 14,300 부여군 2,600 예산군 6,500

보령시 15,600 계룡시 5,200 서천군 11,700 태안군 6,500

아산시 13,000 당진시 15,600 청양군 7,800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 2020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군별 지원내역

총사업비 205,200천원(도비 102,600, 시군비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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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05,200 - 253,200 205,200 △48,000 - 계속

국  비

도  비 102,600 126,600 102,600 △24,000

시군비 102,600 126,600 102,600 △24,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32,100 96,114 35,986 7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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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  :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개최  참가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사업    치 : 도내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12,000천원【 기정액: 312,000천원 + 감: 300,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 회 취소

  ○ 사   업   량 : 2회(도 진 회･ 국 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민간 행

  ○ 사업시행주체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의회

  ○ 사업    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도 진 회  국 회 개최

  ○ 지원    근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 바르게살기운동 도 전진대회 : 12,000천원

   ․ {(기념품) 5천원 × 700개} + {(인쇄비) 5천원 × 700부} + {(표창장) 10천원 × 50개} + 

{(대관료 및 차량비) 4,500천원 × 1회}

 ○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개최 : 코로나19로 순연

총사업비 12,000천원(도비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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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2,000 - 312,000 12,000 △300,000 - 계속

국  비

도  비 12,000 312,000 12,000 △3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8,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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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국 시군구청년회장 워크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청년회원들의 자 심 고취  재난구조 교육을 통한 자원 사 역량 강화 

  ○ 사업    치 : 온양 호텔(충남 아산시 온천 로 1459)

  ○ 사업    기간 : 2020. 7 ∼ 9. 기간  1박2일

  ○    산   액 : -천원【 기정액: 12,500천원 + 감: 12,5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자유총연맹 국시군구청년회장 워크  개최 취소

  ○ 사   업   량 : 1회(36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2020년 한국자유총연맹 국 시군구 청년회장 워크  개최

  ○ 지원    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한 법률 제3조 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 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전국 시군구 청년회장 워크숍 : 코로나19로 개최 취소

총사업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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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45,200 - △45,200 - 계속

국  비

도  비 - - 12,500 - △12,500 -

시군비 - - 12,500 - △12,500 -

기  타 - - 20,200 - △20,2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8%, 시군비 28%, 자부담 4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0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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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성년례  례, 계례 의식행사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성균관유도회 단체 지원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  : 도내 청소년들에게 성년례를 통하여 효와 를 시하는 문화 조성

  ○ 사업    치 : 성균 유도회 충남본부(천안시 동남구 신용로 70)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천원【 기정액: 3,600천원 + 감: 3,6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집체성년례  례, 계례 의식행사 개최 취소

  ○ 사   업   량 : 4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 행

  ○ 사업시행주체 : 성균 유도회 충남본부

  ○ 사업    내용 : 성년례( 례, 계례, 집체성년례) 의식행사

  ○ 지원    근거 : 건 가정의례의 정착  지원에 한 법률 제6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집체성년례 및 관례, 계례 의식행사 : 코로나19로 개최 취소

총사업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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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3,600 - △3,600 - 계속

국  비

도  비 - - 3,600 - △3,600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600 3,6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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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범도민지원 의회 구성  운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사회단체 육성 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한 범도민 지원 의회 구성  운  지원

  ○ 사업    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천원【 기정액: 9,000천원 + 감: 9,000천원 】

                    ※ 감액 사유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순연(2020→2021)에 따른 행사 취소

  ○ 사   업   량 : 발 식 개최(1회)

  ○ 사업시행방법 : 자체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범도민 지원 의회 발 식 운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 원회 설립  지원 조례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6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범도민 지원협의회 발대식 개최 

 - 2020년 행사 취소(2021년으로 순연)

총사업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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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 추경(B) 증감(B-A)

계 - - 9,000 - △9,000

국  비 - - - - -

도  비 - - 9,000 - △9,000

시군비 - - - - -

기  타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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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원 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시군 자원 사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자원 사센터 역량강화 

  ○ 사업    치 :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2,985천원【 기정액: 7,020천원 + 감: 4,035천원 】

                    ※ 감액 사유 : 처우개선비 지  상 확정(22명)

  ○ 사   업   량 : 시군 자원 사센터 비정규직 1년 이상 종사자  월 여 생활임  미만인 자(22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자원 사센터

  ○ 사업    내용 : 월 여 2,100천원(2020년 생활임 ) 미만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50천원 지  

  ○ 지원    근거 : 자원 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 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② 자원봉사진흥을 위해 도지사는 도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 자원봉사센터 1년 이상 비정규직 종사자이면서, 월 급여 2,100천원

   (2020년 생활임금) 미만인 자(22명)

 - 22명 × 50천원 × 4~12개월  = 9,950천원 

 ※ 개인별 1년 이상 근무 도달 시점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있음

총사업비 9,950천원(도비 2,985, 시군비 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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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 추경(B) 증감(B-A)

계 9,950 - 23,400 9,950 △13,450

국  비 - - - - -

도  비 2,985 - 7,020 2,985 △4,035

시군비 6,965 - 16,380 6,965 △9,415

기  타 - - - - -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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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자원 사 거 캠  운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읍면동 자원 사 수요-공  효율  리 등 생활권 심 자원 사 확산

  ○ 사업    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356,815천원【 기정액: 369,153천원 + 감: 12,338천원 】

                    ※ 감액 사유 : 자원 사 거 캠  감소(150→142, △8개소)

  ○ 사   업   량 : 읍면동 자원 사 캠  14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는 시·군 자원 사센터

  ○ 사업    내용 : 읍면동 자원 사 거 센터 자원 사자 실비보상, 자원 사 로그램 운  사업비 

  ○ 지원    근거 : 자원 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 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② 자원봉사진흥을 위해 도지사는 도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 거점캠프 상담가 실비 보상 : 766,800천원

  - 450천원 × 142개소 × 12개월 

 ○ 거점캠프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 : 422,582천원 

  - 250천원 × 142개소 × 12개월 

총사업비 1,189,382천원(도비 356,815, 시군비 83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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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 추경(B) 증감(B-A)

계 1,189,382 - 1,230,510 1,189,382 △41,128 계속

국  비 - - - - -

도  비 356,815 - 369,153 356,815 △12,338

시군비 832,567 - 861,357 832,567 △28,790

기  타 - - - - -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15,254 615,254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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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원 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통 계 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  : 도 자원 사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자원 사센터 역량강화 

  ○ 사업    치 : (사)충청남도자원 사센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600천원【 기정액: 1,200천원 + 감: 600천원 】

                    ※ 감액 사유 : 처우개선비 지  상 확정(1명)

  ○ 사   업   량 : 도 자원 사센터 비정규직 1년 이상 종사자  월 여 생활임  미만인 자(1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시행

  ○ 사업시행주체 : (사)충청남도자원 사센터

  ○ 사업    내용 : 월 여 2,100천원(2020년 생활임 ) 미만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50천원 지  

  ○ 지원    근거 : 자원 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 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 1년 이상 종사자이면서, 月 급여 2,100천원

   (2020년 생활임금) 미만인 자(1명)

 - 1명 × 50천원 × 12개월  = 600천원 

총사업비 600천원(도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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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 추경(B) 증감(B-A)

계 600 - 1,200 600 △600

국  비 - - - - -

도  비 600 - 1,200 600 △600

시군비 - - - - -

기  타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장영환

(행) 2270

권경선

(행) 3422

박기용

(행)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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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치 인식확산 로그램 운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세부사업 민관협치 활성화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  : 민 치 인식확산을 한 포럼  토론회 개최 등 로그램 운

  ○ 사업    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18,000천원【 기정액: 36,000천원 + 감: 18,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에 따른 행사 규모 축소  변경(온라인 진행 등)

  ○ 사   업   량 : 민 치 포럼  워크 , 민 치 우수사례 발표 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민 치 포럼  워크  등 민 치 인식확산 로그램 운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민 치 활성화를 한 기본조례 제5조 제2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 민관협치 포럼 및 워크숍 운영

   ․ 민관협치 포럼 2,500천원 × 4회 = 10,000천원

   ․ 민관협치 워크숍 1,000천원 × 2회 = 2,000천원

 ○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 발표대회 운영 6,000천원 × 1회 = 6,000천원

총사업비 18,000천원(도비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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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000 - 36,000 18,000 △18,000 - 계속

국  비

도  비 18,000 36,000 18,000 △1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800 19,8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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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 치 회의 등 참석자 실비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세부사업 민관협치 활성화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  : 민 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민 치 도정 구축

  ○ 사업    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1,000천원【 기정액: 9,000천원 + 감: 8,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에 따른 행사 규모 축소  변경(온라인 진행 등)

  ○ 사   업   량 : 민 치 포럼  워크 , 민 치 우수사례 발표 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각종 민 치 련 회의, 교육, 행사 참석자에게 지 되는 식비, 교통비 등 실비 지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민 치 활성화를 한 기본조례 제5조 제2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

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각종 민관협치 관련 회의 등 참석자 실비

 ○ 참석자 교통비

   ․ 교통비 16천원 × 1회 × 25명 = 400천원

 ○ 참석자 식비

   ․ 식비 8천원 × 3회 × 25명 = 600천원

총사업비 1,000천원(도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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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 - 9,000 1,000 △8,000 - 계속

국  비

도  비 1,000 9,000 1,000 △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 4,499 1 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장영환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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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 138,500천원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운영(사무관리비) : 70,000천원

   ․ 100명 × 350천원 × 2회 = 70,000천원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교육자료 등 인쇄(사무관리비) : 4,000천원

   ․ 100명 × 20천원 × 2회 = 4,000천원

  ○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 : 10,000천원

   ․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식 × 10,000천원 = 10,000천원

  ○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행사운영비) : 10,000천원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개최 1회 × 10,000천원 = 10,000천원

  ○ 일반보상비(행사실비보상금) : 4,000천원

   ․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참석자 실비 등 : 4,000천원

도 민 참 여 산 제  운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세부사업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  : 산운   과정에 도민의 직 참여 보장을 통한 산운 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사업    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138,500천원【 기정액: 189,020천원 + 감: 50,52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개최 등 집행사유 감소 

  ○ 사   업   량 : 도민참여 산 원회  산연구회 운 , 설문조사 실시, 산학교 등 로그램 운

  ○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민참여 산제도의 실질  운 을 한 도민참여 로그램 등 확  운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

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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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 40,500천원

   ․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위탁 : 40,500천원

총사업비 138,500천원(도비 138,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38,500 - 189,020 138,500 △50,520 - 계속

국  비

도  비 138,500 - 189,020 138,500 △50,520 -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3,200 110,464 12,736 89.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20. 2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장영환

(행) 2270

손명화

(행) 3423

윤형필

(행) 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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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력공간 조성(성립 )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세부사업 소통협력공간 조성

통 계 목
일반운영비(201-01)
연구용역비(207-01)
민간위탁금(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  : 소통 력공간 조성  사회 신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제고

  ○ 사업    치 : 부농축산물류센터(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2길 22)

  ○ 사업    기간 : 2020.1.1.∼2022.12.31.

  ○    산   액 : 2,000,000천원【 기정액: 1,400,000천원 + 증: 600,000천원 】

   ※ 증감 사유 : 2020년도 2회 추경 이후 2020년도 2차분 국비 교부(10월, 600,000천원)

  ○ 사   업   량 : 소통 력공간 활성화를 한 주민 주도 사회 신활동 지원

(지역사회문제해결실험 리빙랩, 홍보, 네트워킹, 컨퍼런스 등)

  ○ 사업시행방법 : 도 직 (연구용역, 문가 컨설 , 홍보 등)  민간 탁(사회 신센터- 신활동지원)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연구용역 등), 사회 신센터( 신활동지원-민간 탁)

  ○ 사업    내용 : 주민 주도 사회 신활동 지원

  ○ 지원    근거 : 2020년 행정안 부 지역거 별 소통 력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20.2월), 

충청남도 소통 력공간 조성  운 에 한 조례 제15조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 2,000,000천원(2020년도 총사업비 기재)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혁신활동 운영(201-01) : 240,000천원

   - 기획단 자문회의, 간담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 홍보 콘텐츠(영상 포함) 제작, 아카이빙, 사회혁신 교육 등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연구용역(207-01) : 360,000천원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천원

   - 지역의제 발굴 연구용역 50,000천원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방안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60,000천원

   - 사회혁신을 통한 공동체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100,000천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민간위탁(307-05) : 1,400,000천원

   - 사회혁신활동 지원 프로그램(리빙랩, 네크워크, 홍보 등) 1,250,000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공과금 등) 150,000천원 

총사업비 2,000,000천원(국비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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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3,000,000 0 1,400,000 2,000,000 600,000 11,000,000 신규

국  비 6,000,000 1,400,000 2,000,000 600,000 4,000,000 국고

도  비 7,000,000 0 7,00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예정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0~2024)
2020.10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
장영환

(행) 2270

유호열

(행) 3421

최병철

(행) 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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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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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사회 기업( 비,인증)의 자생력 확보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    치 : 충남소재 ( 비)사회 기업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3,909,400천원【 기정액 : 4,789,400천원 + 감 : 880,000천원 】

   ※ 증감 사유 : 고용노동부 2020년 산 변경 확정내시

  ○ 사   업   량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충남소재 ( 비)사회 기업 참여근로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충남소재 ( 비)사회 기업 일반( 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    근거 : 사회 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 경제육성지원에 한 조례12조 제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4,738,670천원 

  ○ 일반인력 인건비(3,554,000천원)

    - 214명 × 1,382천원 × 12개월 ≒ 3,554,000천원

  ○ 전문인력인건비(1,184,670천원)

    - 49명 × 2,000천원 × 12개월 ≒ 1,184,670천원 

총사업비 4,738,670천원(국비 3,554,000 도비 355,400 시군비 82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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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738,670 0 5,805,333 4,738,670 △1,066,663 0

국  비 3,554,000 4,354,000 3,554,000 △800,000 균특

도  비 355,400 435,400 355,400 △80,000

시군비 829,270 1,015,933 829,270 △186,663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5%, 도비 7.5%, 시군비 17.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334,100 3,334,1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842

차회정

(행) 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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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성립 )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광역특화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사회 경제기업의 지속  안정  수익구조 기반마련

  ㅇ 사업    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비)사회 기업, 사회 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ㅇ 사업    기간 : 2020.3.1.∼2020.12.31.

  ㅇ    산   액 : 535,919천원【 기정액 : 474,000원 + 증 : 61,919천원】

   ※ 증감 사유 : 고용노동부 2020년 산 변경 확정내시

  ㅇ 사   업   량 : 충청남도 소재 사회 경제기업 51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공모선정

  ㅇ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ㅇ 사업    내용 : 사회 경제기업의 제품개발비, 기술, 홍보비

  ㅇ 지원    근거 : 사회 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 경제육성지원에 한 조례12조 제1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678,384천원

○ 인증사회적기업 

   ․ 1개 기업당 100,000천원 x 15개소 x 20% = 300,00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1개 기업당  50,000천원 x 20개소 x 37.8% = 378,384천원

    *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운영지침 준용 

총사업비 678,384천원(국비 474,869 도비 61,050 시군비 14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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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78,384 600,000 678,384 78,384

국  비 474,869 420,000 474,869 54,869 국고

도  비 61,050 54,000 61,050 7,050

시군비 142,465 126,000 142,465 16,465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90,666 590,664 2 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차회정

(행) 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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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지역( 역) 특화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광역특화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지역기반이 열악한 사회 경제조직 인지도 제고  로개척을 한 모델 발굴 

  ㅇ 사업    치 : 충남 도내

  ㅇ 사업    기간 : 2020.3.1.∼2020.12.31.

  ㅇ    산   액 : 187,330천원【 기정액 : 266,000원 + 감 : 78,670천원】

   ※ 증감 사유 :  고용노동부 2020년 산 변경 확정내시

  ㅇ 사   업   량 : 지역특화사업 4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공모선정

  ㅇ 사업시행주체 : 민간 행

  ㅇ 사업    내용 : 자치단체( 역) 특성에 맞는 사회 경제기업 모델 개발  로개척

  ㅇ 지원    근거 : 사회 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 경제육성지원에 한 조례12조 제1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단체 지역(광역)특화사업 : 187,330천원

 ○ 지역(광역) 특화사업 

    ․ 4개소 = 187,330천원

총사업비 187,330천원(국비 131,131, 도비 5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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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7,330 266,000 187,330 △78,670

국  비 131,131 186,000 131,131 △54,869 국고

도  비 56,199 80,000 56,199 △23,801

시군비 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50,000 235,050 14,950 94.0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이영은

(행)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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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신타운 조성사업(성립 )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산자부｢사회 경제 신타운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됨으로(’20.04.) 청양군 (구)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건물 리모델링  증축하여 사회  경제 신 거 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

  ○ 사업    기간 : 2020. 4. ∼ 2022. 12.(계속비 사업)

  ○    산   액 : 1,900,000천원

   ※ 신규 계상 사유 :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1차 450백만원 성립 산 편성( 산담당 -12016 (2020.08.25.))

  ○ 사   업   량 : 연면  12,780.2㎡, 2동(증축, 리모델링)

  ○ 사업시행방법 : 직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기업입주, 지원조직 사무실, 회의자료, 연구실험, 공용, 지역특화센터 등 조성하여 

사회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경제 신타운 조성사업 운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 1,900,000천원

 ○ 설계비 : 1,900,000천원 * 1식 = 1,900,000천원

총사업비 1,900,000천원(국비 950,000, 도비 570,000, 부담금 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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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8,000,000 0 0 1,900,000 1,900,000 26,100,000 계속비

국  비 14,000,000 950,000 950,000 13,050,000 균특

도  비 8,400,000 570,000 570,000 7,830,000

시군비 5,600,000 380,000 380,000 5,220,000 부담금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30%, 부담금(군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반영 반영 비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2020년 2020년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2

이영은

(행)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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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사업

정책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원

단위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  : 도내 공유단체·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공유경제 활동을 선도하고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사업    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신규사업)

  ○    산   액 : 40,000천원【 기정액 : 60,000원 + 감 : 20,000천원】

     ※ 증감 사유 : 2회 추경 반  사업으로 당  3개소 선정코자 하 으나 2회에 걸쳐 공모·심사한 결과 

심사기 에 합한 2개소만 선정·지원함에 따라 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공유단체  공유기업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 행

  ○ 사업시행주체 : 도내 공유단체  공유기업(공모) 2개소

  ○ 사업    내용 : 도내 공유단체  공유기업 상 공모를 통해 자율성에 기반한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공유단체·기업의 역량강화  홍보 등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한 조례 제9조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 40,000천원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공모)

   ․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역량강화 및 홍보 등

    20,000천원 × 2개소 = 40,000천원 

총사업비 40,000천원(도비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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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0 60,000 40,000 △2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40,000 60,000 40,000 △2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3

임연경

(행) 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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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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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원회 운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  :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시행계획의 추진실  검  분석, 청년지원 

사업의 조정  력사항 등 심의

  ○ 사업    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9,000천원【 기정액: 18,000천원 + 감: 9,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워크   네트워킹 취소로 인한 감액 

  ○ 사   업   량 : 정기․수시회의 6회

  ○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청년정책 원회 회의(정기, 수시) 개최  역량강화 워크 , 지역청년 네트워킹 등 추진

  ○ 지원    근거 : 청년기본법 제14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청년기본법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

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

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

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 9,000천원

 ○ 회의(정기 2회, 수시 4회) 운영 = 9,00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13명(위촉직) × 6회 = 7,800천원 

   ․ 회의자료 제작 : 10천원 × 20부 × 6회 = 1,200천원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행사운영비) : 전액삭감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행사실비지원금) : 전액삭감

총사업비 9,000천원(도비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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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000 18,000 9,000 △9,000

국  비

도  비 9,000 18,000 9,000 △9,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1,655 6,345 6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안연순

(행) 2290

이상의

(행) 3981

노경원

(행) 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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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네트워크 운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기타보상금(301-12)

□ 사업개요 

  ○ 사업    목  : 지역 청년 심 거버 스 구축으로 청년 당사자 심의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도정 참여 

기회 마련 등 청년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

  ○ 사업    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55,800천원【 기정액: 60,800천원 + 감: 5,000천원 】

   ※ 감액 사유 : 정책연구활동 포상을 표창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타보상  삭감

  ○ 사   업   량 : 청년네트워크 185명 구성, 분과별 정책연구 10회, 청년네트워크 발 식 1회, 네트워크 

원 역량강화(자격과정) 1회 운 , 성과공유 포럼 1회, 워크  1회 운

  ○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청년네트워크 행사(발 식, 역량강화, 성과공유 포럼, 워크 ) 개최  분과 별 

문가 정책연구  코칭 지원 등 추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2(청년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  <신설 2020. 7. 10.>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충청남도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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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네트워크 운영(사무관리비) : 18,000천원
 ○ 청년네트워크 활동 : 18,000천원
   ․ 분과별 정책연구(회의자료, 사무용품 등) : 10천원 × 15개 시군 × 10회 = 1,500천원
   ․ 청년네트워크 활동 사례집 : 20천원 × 15개 시군 × 10부 = 3,000천원
   ․ 충청남도 청년정책집 : 15천원 × 100명 × 1부 = 1,500천원 
 ․  ․ 전문가 자문수당 : 200천원 × 2명 × 15개 시군 × 2회 = 12,00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자문수당 지급기준 준용(2시간 심사)

▣ 청년네트워크 운영(행사운영비) : 33,300천원
 ○ 청년네트워크 행사(발대식, 역량강화 교육, 성과공유포럼, 워크숍 등 ) : 33,300천원
   ․ 행사장 임차비 : 900천원 × 4회 = 3,600천원
   ․ 버스 임차비 : 700천원 × 3회 = 2,100천원
   ․ 대형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 185천원 × 4회 = 740천원
   ․ 행사 강사비 : 230천원 × 4명 × 3회 = 2,76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일반강사 2급, 2시간 교육)
   ․ 행사지원 인건비 : 100천원 × 4명 × 4회 = 1,600천원
   ․ 교재 제작비 : 11천원 × 100명 × 3회 = 3,300천원
   ․ 역량강화 교육(자격과정) 시험비 : 44천원 × 100명= 4,4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 2천원 × 100명 × 4회 = 800천원
   ․ 행사시설(음향장비 등) 임차료 : 1,000천원 × 4회 = 4,000천원
   ․ 행사 스케치 영상촬영 및 제작 : 550천원 × 4회 = 2,200천원
   ․ 수료증 및 자격증 제작비 : 10천원 × 400명 × 1식 = 4,000천원
   * 발대식 100명, 역량강화 교육 100명, 성과공유포럼 100명, 워크숍 100명
   ․ 행사기타장비(열화상 카메라 등) 임차료 : 950천원×4회 = 3,800천원

▣ 청년네트워크 운영(행사실비지원금) : 4,500천원
 ○ 청년네트워크 위원 활동비 4,500천원
   ․ 실비(교통비 등) : 30천원 × 15개 시군 × 2명 × 5회= 4,500천원

▣ 청년네트워크 운영(기타보상금) : 전액삭감

총사업비 55,800천원(도비 55,80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5,800 60,800 55,800 △5,000

국  비

도  비 55,800 60,800 55,800 △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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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1,500 19,316 12,184 61%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욱

(행) 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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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 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  :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로하기 한 축제의 場 마련

  ○ 사업    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9,000천원【 기정액: 50,000천원 + 감: 41,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오 라인 행사 취소  온라인으로의 환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 행(용역)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개막식, 주제행사, 청년정책 포럼 등

  ○ 지원    근거 : 청년기본법 제7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청년기본법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사업범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 9,000천원

  ○ 청년의 날 행사(행사운영비) : 9,000천원

   ․ 행사인력(지원 등) : 20천원 × 4시간 × 5명 = 400천원

   ․ 사회자 및 축하공연 :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구조물 설치(대형 LED 등) :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 콘텐츠 제작비(영상 등) :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 행사 제작비(대형 현수막 등) :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소모품비(다과 등) : 600천원 × 1식 = 600천원

총사업비 9,000천원(도비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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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000 50,000 9,000 △41,000

국  비

도  비 9,000 50,000 9,000 △41,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욱

(행) 3995



- 58 -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 개최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  : 청년과의 소통·공감채 ( 상·주제·방법 등)을 다양화하여 장감 있는 청년의견 수렴을 

통한 당사자 심의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 사업    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15,000천원【 기정액: 25,000천원 + 감: 10,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오 라인 행사 취소  온라인으로의 환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청년 소통공감 간담회 2식 운

  ○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분야별·직능별 청년과의 소통․공감 간담회(정책 토론  제안) 개최 

  ○ 지원    근거 : 청년기본법 제2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사업범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 개최 : 15,000천원 
 ○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지역 청년 등) : 15,000천원
   ․ 행사지원 인력 : 20천원 × 5시간 × 3명 × 2식 = 600천원
   ․ 사회자 및 축하공연 : 1,000천원 × 2식 = 2,000천원
   ․ 퍼실리테이터 인건비: 150천원 × 5명 × 2식 = 1,50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퍼실리데이터, 1시간 교육)
   ․ 구조물 설치(음향 등) : 1,500천원 × 2식 = 3,000천원
   ․ 콘텐츠 제작비(영상 등) : 1,500천원 × 2식 = 3,000천원
   ․ 행사 제작비(대형 현수막 등) : 1,000천원 × 2식 = 2,000천원
   ․ 소모품비(티셔츠 등) : 1,450천원 × 2식 = 2,900천원  

총사업비 15,000천원(도비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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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5,000 25,000 15,000 △10,000

국  비

도  비 15,000 25,000 15,000 △1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욱

(행) 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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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년 온라인 랫폼(홈페이지) 구축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 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전산개발비
(2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  : 청년지원정책을 온라인 종합포털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인지도 향상

  ○ 사업    치 : 충청남도 청년 포털 홈페이지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신규사업)

  ○    산   액 : 22,000천원【 기정액: 25,000천원 + 감: 3,000천원 】

   ※ 감액 사유 : 온라인 랫폼 구축비용 감에 따른 감액(청년정책제안 기능 만사형통 충남과 연계)

  ○ 사   업   량 : 청년 온라인 랫폼(홈페이지)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 행(용역)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청년정책 온라인 홍보  당사자 심의 정책 매칭을 하기 한 온라인 랫폼

- 일자리, 청년활동, 복지·문화, 생활안정 등 분야별 종합정보 제공

  ○ 지원    근거 :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사업범 )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사업범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청년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 22,000천원
  ○ 온라인 플랫폼 인건비 : 20,000천원
   ․ 사업관리 및 개발 총괄(PM) = 3,700천원
   ․ 사이트 기획 및 디자인 개발(UI/UX) = 2,300천원
   ․ 응용S/W개발= 10,000천원
   ․ 검수 및 수정보안= 2,000천원
   ․ 교육 및 운영지원= 2,000천원
  ○ 온라인 플랫폼 기술개발비 : 2,000천원
   ․ 기술개발비 : 2,000천원×1식 = 2,000천원

총사업비 22,000천원(도비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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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2,000 25,000 22,000 △3,000

국  비

도  비 22,000 25,000 22,000 △3,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반정욱

(행) 3995



- 62 -

지역착근형 청년 로그램 운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청년의 지역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인구 지역정착  도내 유입 진

  ○ 사업    치 : 충청남도 1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165,000천원【 기정액: 180,000천원 + 감: 15,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집합 교육 상 어려움이 있어 1개 사업량 미달으로 인한 감액

  ○ 사   업   량 : 청년학교 11개소(시군별 1개소), 청년커뮤니티 66 (시군별 6 )

  ○ 사업시행방법 : 시군(민간단체수행)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공모선정)

  ○ 사업    내용 : 장 심 지역사회 청년학교 운   청년 커뮤니티(동아리)의 실험  활동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제2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 강구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 330,000천원(도비 165,000, 시군비 165,000)
 ○ 지역사회 청년학교 운영 : 165,000천원(15,000천원 × 11개 시군)
   ․ 외부강사료 및 여비지급 : 240천원 × 2명 × 7회 × 11개 시군 = 36,96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일반강사 2급, 2시간 교육, 교통여비 20천원)
   ․ 교육자료 제작 : 15천원 × 50명 × 7회 × 11개 시군 = 57,750천원
   ․ 사무용품 구입 : 4천원 × 50명 × 7회 × 11개 시군 = 15,400천원
   ․ 임차료 : 500천원 × 7회 × 11개 시군 = 38,500천원 
   ․ 홍보비 : 213천원 × 7회 × 11개 시군 ≒ 16,400천원
 ○ 청년 커뮤니티(동아리) 지원 : 165,000천원(15,000천원 × 11개 시군)
   ․ 5명 × 6팀 × 500천원 × 11개 시군 = 165,000천원

총사업비 330,000천원(도비 165,000, 시군비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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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30,000 360,000 330,000 △30,000

국  비

도  비 165,000 180,000 165,000 △15,000

시군비 165,000 180,000 165,000 △1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00 1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이현정

(행)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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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청년 쉐어하우스 운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청년들에게 렴한 월세로 지역 정착 기 안정 인 주거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형성 기회 보장

  ○ 사업    치 : 충청남도 2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80,000천원【 기정액: 160,000천원 + 감: 80,000천원 】

   ※ 감액 사유 : 쉐어하우스는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로, 코로나19 여 로 인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개 사업량 미달

  ○ 사   업   량 : 14개소 운 (1개 시군당 7개소*2개 시군 / 1개소당 3명 청년 모집)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공모선정)

  ○ 사업    내용 : 기존 건물 임  후 렴한 월세로 청년에게 재 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제4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방안 강구

나.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 160,000천원 (도비 80,000천원, 시군비 80,000천원)

 ○ 임대료 : 7,800천원 × 7개소 × 2개 시군 = 109,200천원

  - 1개소당 임대료 : 650천원 × 12개월 = 7,800천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 100천원 × 7개소 × 2개 시군 = 1,400천원

 ○ 집기구입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2,000천원 × 7개소 × 2개 시군 = 28,000천원

 ○ 운영비(수선비, 기타 운영비 등) : 1,000천원 × 7개소 × 2개 시군 = 14,000천원

 ○ 청년 지역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 : 528천원 × 7개소 × 2개 시군 ≒ 7,400천원

총사업비 160,000천원(도비 80,000, 시군비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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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60,000 320,000 160,000 △160,000

국  비

도  비 80,000 160,000 80,000 △80,000

시군비 80,000 160,000 80,000 △8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0,000 16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이현정

(행)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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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모니터링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도는 2017년 청년일자리  신설 이후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 이나, 그 동안 추진한 

사업에 한 성과 평가 등이 없었으므로 고착화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한 새로운 

사업의 설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계속 사업에 한 지속 여부, 운  방법 개선 

등을 모색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상 수혜자 확 로 고용환경 개선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공모에 청년 일자리 거버 스 구성·운 실  기재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산   액 : 1,000천원【기정액 : 9,000천원 + 감 8,000천원】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개최 축소로 인한 감액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에 한 평가  피드백 실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  성 평가 등

  ○ 지원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각호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회의 : 1,000천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회의 1,000천원

  ․ 회의 책자 인쇄비 등 : 600천원

  ․ 기타 운영비 : 400천원 

총사업비 1,000천원(도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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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 9,000 1,000 △8,000

국  비

도  비 1,000 9,000 1,000 △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 5,742 4,258 57.4%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이영희

(행) 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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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시군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발굴·설계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기업·기 에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창업자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 고용환경 개선코자 함 

  ○ 사업    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2021년까지 추진 계획

  ○    산   액 : 16,027,018천원【기정액 : 16,036,537천원 + 감 9,519천원】

    ※ 감액 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산 감액 조정

  ○ 사   업   량 : 63개 사업(계속사업 51 + 신규사업 12), 1,067명 고용창출

  ○ 사업시행방법 : 사업유형 제시(행안부) → 지자체 자율  사업설계 → 행안부 공모·심사 → 국비지원 

→ 사업시행(시군)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한 인건비, 교육비, 취창업 지원비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진에 한 조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호. 청년 창업 지원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23,227,624천원(국비 11,268,195 도비 4,758,823 시군비 4,904,128 기업부담 2,296,478)

 ○ 15개 시군, 63개 사업, 1,067명 고용창출 : 23,227,624천원 

   ․ 계속사업 : 51개 사업 628명 고용창출 

   ․ 신규사업 : 12개 사업, 439명 고용창출

    * 천안2, 보령1, 논산1, 당진4, 금산1, 청양1, 홍성1, 예산1

    *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 확정

총사업비 23,227,624천원(국비 11,268,195, 도비 4,758,823, 시군비 4,904,128, 기타 2,29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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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1,822,266 18,594,642 23,246,565 23,227,624 △18,941

국  비 20,183,814 8,915,619 11,268,195 11,268,195 0 국고보조금

도  비 8,975,279 4,216,456 4,768,342 4,758,823 △9,519

시군비 9,120,585 4,216,457 4,913,647 4,904,128 △9,519

기  타 3,542,588 1,246,110 2,296,381 2,296,478 97 기업부담

 * 보조율 : (1유형)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기업부담 인건비의 10%

            (2유형)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3유형) 국비 40%, 도비 25%, 시군비 25%, 기업부담 인건비의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432,050 9,432,05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이영희

(행) 3994




